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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속 법률이야기

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 등이 건

축되어 과도한 태양반사광이 발생하고 이러

한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되어 

거주자가 이로 인한 시야방해 등 생활에 고

통을 받고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

할 수 있을까요? 그리고 ‘참을 한도’란 무엇

을 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
<사건 개요>

A주식회사가 시공한 건물의 외벽에서 반

사되는 강한 햇살로 주거생활권을 침해당

하고 있다는 이유로, 인근 아파트 주민인 B

등은 A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

했습니다. 

그렇다면, 이러한 상황에서 A주식회사는 손

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? 

 

쟁 점

위 사건의 쟁점은,

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 정도가 ‘참

을 한도’를 넘어서는지 여부입니다.

 

먼저 ‘참을 한도’란 무엇을 의미할까요?

판례는〈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 

등이 건축되어 과도한 태양반사광이 발생하

고 이러한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

되어 거주자가 이로 인한 시야방해 등 생활에 

고통을 받고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

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

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〉

에 관하여 『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

물 등이 건축되어 과도한 태양반사광이 발생

하고 이러한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

입되어 거주자가 이로 인한 시야방해 등 생활

에 고통을 받고 있음(이하 ‘생활방해’라 한다)

생활 속 법률이야기

인접 건물 외벽 유리의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

생활방해는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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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, 그 건축행

위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

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(이하 ‘참을 한도’

라 한다)를 넘는 것이어야 한다. 건축된 건물 

등에서 발생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

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

는 태양반사광이 피해 건물에 유입되는 강도

와 각도, 유입되는 시기와 시간, 피해 건물의 

창과 거실 등의 위치 등에 따른 피해의 성질과 

정도, 피해이익의 내용, 가해 건물 건축의 경

위 및 공공성, 피해 건물과 가해 건물 사이의 

이격거리, 건축법령상의 제한 규정 등 공법상 

규제의 위반 여부,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

와 이용현황,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지조치와 

손해회피의 가능성,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, 

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

여 판단하여야 한다』(대법원 2021. 3. 11. 선

고 2013다59142 판결)라고 판시하였다. 

따라서 A주식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

려면, 그 건축행위로 인한 생활방해가 사회통

념상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어서야 합니다. 

(출처/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 이야기)


